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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1. 2. 26.(금)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안 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7호, 시장 발의)

행 정 국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217호「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10월 20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휴가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 보상과 휴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개편하여

돌봄대상을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유급으로 최대 3일간 부여한 휴가일수에

무급휴가를 더해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8시간 미만 잔여 연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대신

차년도 연가로 저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토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할 경우

부여하던 대체휴무를 평일 초과근무 시에도 부여하고

그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였으며,

재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국가공무원과

같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6.

행정국장 김 태 균


